
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[별표 4] <개정 2025. 4. 29.>

입주자모집 시기(제15조제3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

우로서 다목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라

목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

기를 정한다.

1) 「주택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다목, 같은 호 바목1)부터 4)까지, 같은 호

차목6)부터 9)까지 및 14)[14)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

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]에 따른 영업정지처분

2)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서

같은 영 별표 6 제2호가목6)가), 같은 목 7)부터 11)까지, 16)부터 20)까지 및

같은 호 라목3)에 따른 영업정지처분

나.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다목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「건설기술 진흥법

시행령」 별표 8에 따른 합산벌점이 3.0점 이상인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

라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.

다.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에 따른 입주자

모집 시기를 정한다.

1)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경우: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

날

2)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: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 날

3)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정비사업의 경우: 같

은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날

4)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: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

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한 날

라. 가목의 영업정지처분은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

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.

1) 영업정지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: 2년간

2) 영업정지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: 1년간

3)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경우: 6개월간

4)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: 3개월간

마. 영업정지기간 및 합산벌점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별로 각각 다음의 기준에 따

라 산정한다.



1) 가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영업정지기간을 합산한다.

이 경우 31일은 1개월로 본다.

2)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지위를 모두 가

지고 있고, 각각의 지위에서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8에 따른 합산

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합산벌점을 합산한다.

3) 영업정지처분과 벌점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입

주자모집 시기를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.

가) 둘 중 어느 하나가 사용검사 후 또는 둘 다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

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: 사용검사 후

나) 둘 중 어느 하나가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

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가 전체 동의 지상층 기

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: 사용검

사 후

다) 둘 다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

가 완료된 때인 경우: 전체 동(옥탑층을 포함한다)의 골조공사가 완료된

때

라) 둘 중 어느 하나가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

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가 전체 동의 지상층 기

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: 전체

동(옥탑층을 포함한다)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

마) 둘 중 어느 하나가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

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가 전체 동의 지상층 기

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: 전체

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

바) 둘 다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

가 완료된 때인 경우: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

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

바. 마목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자별로 산정한 결과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입

주자모집 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시기가 더 늦은 기준을 적용한다.

2. 개별기준

가. 영업정지기간별 입주자모집 시기

영업정지기간
입주자모집 시기

아파트 연립ㆍ다세대

6개월 이상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후



3개월 이상

6개월 미만

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

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
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

2분의 1 이상에 해당하

는 층수의 골조공사가

완료된 때

1개월 초과

3개월 미만

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

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

1개월 이하
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

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

나. 합산벌점별 입주자모집 시기

합산벌점
입주자모집 시기

아파트 연립ㆍ다세대

10.0 이상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후

7.0 이상

10.0 미만

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

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
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

2분의 1 이상에 해당하

는 층수의 골조공사가

완료된 때

5.0 이상

7.0 미만

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

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

3.0 이상

5.0 미만

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

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


